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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000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

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

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22호, 2026.5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6월 00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행위

항 목주1)

분류
분류
번호

분류명
본인 
부담률

적용일
평가
주기

평가
완료
차수

최초 
시행일주2)

비
고(편) (부)

도수치료 제7편 제2부 관리1가 도수치료[1일당]-
상급종합병원·
종합병원·병원

95% 2026-07-01 3년 2026-07-01

관리1나 도수치료[1일당]-
요양병원·정신병원

관리1다 도수치료[1일당]-
치과병원

관리1라 도수치료[1일당]-
한방병원

관리1마 도수치료[1일당]-
보건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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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

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선별급여부터 적용한다.

항 목주1)

분류
분류
번호

분류명
본인 
부담률

적용일
평가
주기

평가
완료
차수

최초 
시행일주2)

비
고(편) (부)

관리1바 도수치료[1일당]-
의원
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
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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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｣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행 개  정

[별표 2의2]
1. 선별급여

[별표 2의2]
1. 선별급여

  가. 행위   가. 행위

항 목주1)

분류
분류
번호

분류명
본인
부담
률

적용
일

평가
주기

평가
완료
차수

최초
시행
일주2)

비
고(장) (절)

<신 설>
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
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

항 목주1)

분류
분류
번호

분류명
(편) (부)

도수치료 제7편 제2
부

관리1
가

도수치료[1일당]-
상급종합병원·
종합병원·병원

관리1
나

도수치료[1일당]-
요양병원·
정신병원

관리1
다

도수치료[1일당]-
치과병원

관리1
라

도수치료[1일당]-
한방병원

관리1
마

도수치료[1일당]-
보건의료원

관리1
바

도수치료[1일당]-
의원
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
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


